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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재정건전성이 대두하고 있다. 개발시대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정체되어 있고, 대외경제의 충격에 직접 노출됨에 따라 거시경제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가재정의 세입기반의 불안을 초래하기 마련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령화, 저

출산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세입ㆍ세출의 불균형이 구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약 10년간의 간격을 두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겪으면서 사

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것이 인구사회적 구조변화와 맞물려 국가 전반의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국가재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도 사회복지수요로 인한 세출구조의 경직화와 함께 지방세입의 변

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전성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 단행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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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당초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과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성 강화 등을 이유로 사회복

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양사무의 비용보전 수단으로 설치한 분권교부세의 재

원이 부족하였고,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조치 등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 하였다. 감사원의 2008년 감사결과 보고서도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부족, 지방자치단

체의 사업추진 역량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재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정부도 공감하여 당초 2010년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분권

교부세의 운영시한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하였다. 그러나 분권교부세 복지사업 이외에도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해야 할 복지사무는 다양하며, 최근에는 이들 자체사업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

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적 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분권교부세 운영시한

의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복지서비스 수요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

며 인구구조와 입지조건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야 할 복지사업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무엇

보다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동안 복지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인 관계에서 접근하였다. 복지예산의 흐름이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일방적

인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인데,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 상호간의 분담구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산업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ㆍ도의 재정분담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반면에 밀착형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

는 기초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재원분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게 된다. 특히, 자

치구는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보통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아니며 과세할 수 있는 세목도 협소하지만 도

시빈민, 영ㆍ유아,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수요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광역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복지예산의 지원액이 영향을 받는 다는 점도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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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동반부실에 빠질 우려도 있다.

본고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의 분담실태와 정책

적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재원별, 기능별 복지재정의 분담구조와 재정여건의 상관성을 살펴보며 

분권교부세 운용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재량의 효과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실태와 특성

1. 복지재정의 추이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중

지방재정의 복지부담 문제는 가용재원과 복지지출소요 간의 불균형에서 연유하고 있다. 2005년 사

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

하였지만,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05년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소요비용을 적정 수준 이

하로 산정하였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정

책판단의 오류를 인식하고 2006년 분권교부세의 부족분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보전과 함께 분권교부

세의 법정교부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도입한 바 있다1). 그러나 출발부터 복

지사업의 수요 증가를 예측하지 않고 과거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재원부족의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재원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사업을 남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

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 기간에 연평균 23.3% 

1) 정부는 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소요재원을 9,581억원으로 추정하고 분권교부세 8,454억원(내국세의 0.83%), 담배소비세 인
상분 1,127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이양 첫해부터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자 분권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0.11%p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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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예산은 31.5%나 증가하였다. 지방부담 증가율이 중

앙의 국고보조사업 증가율을 상회하는 까닭은 지방비 부담의 비중이 2005년 36.0%에서 2010년에는 

49.7%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고보조율이 낮은 복지사업을 다수 설치하여 자본보조사업의 

설치비, 경상보조사업의 운영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방의 부담을 요구한데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무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복지재정

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Ⅱ-1>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단위 : 조원)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는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 12.0%에서 2010년에는 21.2%로 급증하

였다. 5년 내외의 짧은 기간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사회복

지 예산규모도 2005년 대비 2배 이상 팽창하여 2005년부터 2010년 기간에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

인 10% 보다 12.6%p나 높은 22.6%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사회보장 세출예산의 성격상 인건비, 유

지ㆍ관리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세입 증가율의 2배 이상의 지출을 요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출구조의 경직화가 초래된다. 종국에 가서는 재정건전성의 약화는 물론이고 투자재원

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역량 저하로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중앙재정]
 사회복지 총지출액 44.54 50.52 56.10 62.91 73.42 73.92 10.7

[보건복지부]
 예산(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
 (예산대비 국고보조 비중)
 지방비 부담액(c)
 (예산대비 지방비 비중)

8.91
4.95

(55.6%)
1.78

(36.0%)

9.71
6.04

(62.2%)
2.15

(35.6%)

11.53
7.82

(67.8%)
2.85

(36.4%)

15.85
11.16

(70.4%)
5.07

(45.4%)

19.24
13.02

(67.6%)
6.15

(47.2%)

19.29
14.11

(73.1%)
7.01

(49.7%)

16.7
23.3

-
31.5

-

[지방재정]
 세입 세출 예산규모
 사회복지 예산규모
 (사회복지예산 비중)

107.06
12.89

(12.0%)

115.47
15.32

(13.3%)

128.04
18.81

(14.7%)

144.45
23.71

(16.4%)

156.70
29.16

(18.6%)

139.8
26.5

(21.2%)

10.0
22.6

-

주 : 1) 최종예산 순계기준이며 2010년은 당초예산
      2) 2007년까지는 사회보장예산, 2008년부터는 사회복지예산 기준이며 박인화(2010)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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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복지재정으로 인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출예산 

기준이 변경된 2008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다만, 증가하는 속도와 폭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시ㆍ도의 경우 0.9%p 증가한 14.2%이나 시, 

군은 각각 5.8%p, 2.4%p 증가하여 22.7%와 17.8%를 기록하고 있다. 자치구의 경우는 절대적 비중이나 

증가 속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시 자치구는 2008년의 27.3%에서 2010년 32.7%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 자치구는 같은 기간 42.7%에서 무려 55%까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우려될 정도

이다. 

<표 Ⅱ-2>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사회복지비 비중

                                                                    (단위 : 억원, %)

이러한 결과는 사무기능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차이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과세기반이 안정적이

고 산업경제의 진흥이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같은 광역적 사무기능이 중요한 시ㆍ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복지재정의 부담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시와 군의 경우에도 지역개발과 관련한 각종 투자사업으로 세출규모가 커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게 

나타날 뿐이다. 반면에 자치구는 과세기반도 협소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의

무적 경비가 대부분인 사회복지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도 높고, 실제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이 

매우 큰 형편이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는 광역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교부금, 사회복지사업의 시비 부담분 등이 

영향을 받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광역시와 같이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구       분  시도  시  군 자치구(특별시) 자치구(광역시) 

2008년

 총세출 485,629 406,591 202,371 76,516 78,557 

 사회복지비 64,809 68,610 28,792 20,871 33,574 

 사회복지비비중   13.3   16.9   14.2   27.3   42.7 

 2010년 

 총세출 528,244 450,505 235,248 91,971 92,595 

 사회복지비 68,993 92,144 35,950 25,039 43,214 

 사회복지비비중   14.2   22.7   17.8   32.7   55.0 

    주 :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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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ㆍ재원별 사회복지비 현황

200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편제 기준이 변경되어 시계열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편의상 2008년을 전ㆍ후로 기능별 사회복지비의 실태와 특성을 기술하였다. 재원별 사회복지비 현황

도 집계 가능한 2008년 이후의 시기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 2008년 이전의 기능별 사회복지비 현황

지방재정의 세출구조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51.2%와 26.2%를 차지하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위상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일

예로 사회개발비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경제개발비는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사회개발비의 위

상 증대는 주로 사회보장비와 생활ㆍ환경개선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장비는 2003년 11.9%에서 

2006년 16.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활ㆍ환경개선비 역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교육ㆍ문화, 주

택ㆍ지역사회개발 역시 광의의 복지사업과 연관된다고 볼 때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된 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구조

세출기능별

(사업예산+경상예산)

2003년 2006년

규모(억원) 비중(%) 규모(억원) 비중

합  계 1,125,798 100.0 1,294,646 100.0

일반행정비  140,032  12.4  177,940  13.7

사  회

개발비

소  계  490,008  44.3  662,442  51.2

교육 및 문화   99,114   8.8   99,506   7.7

보건 생활환경개선  150,218  13.3  194,146  15.0

사회보장  133,444  11.9  208,378  16.1

주택 지역사회개발  116,231  10.3  160,412  12.4

경제개발비  380,737  33.8  339,704  26.2

민방위비   17,477   1.6   21,130   1.6

지원 및 기타경비  88,544   7.9   93,429   7.2

세출기능별

(사업예산)

2003년 2006년

규모(억원) 비중(%) 규모(억원) 비중(%)

합  계 433,005 100.0 971,404 100.0

일반행정비 19,432 4.5 173,088 17.8

사  회

개발비

소  계 237,665 54.9 509,519 52.5

교육 및 문화 19,115 4.4 89,686 9.2

보건 생활환경개선 76,262 17.6 157,285 16.2

사회보장 82,736 19.1 137,884 14.2

주택 지역사회개발 59,552 13.8 124,662 12.8

경제개발비 172,936 39.9 267,890 27.6

민방위비 2,972 0.7 20,909 2.2

    주 : 2004년은 최종예산, 2006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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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능별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의 확대가 눈에 띄지만 사

회보장비, 보건ㆍ생활환경개선비 등 광역적 복지사업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보장비는 2003년 19.1%에서 2006년 14.2%로 저하되었다. 사업예산에 한정시켰을 때 세

출구조가 전체 세출구조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경상경비가 증가한 결과 외형상 하락

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Ⅱ-4>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기능별 세출구조

세출구조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및 문화비에 대한 재정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등 지역내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반영된 것으

로 해석된다.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적 외부효과를 장려해야 하

는 복지수요가 존재하고 시ㆍ도 일괄교부방식으로 전환된 분권교부세 사업이 증대된 것도 영향을 주

었다. 시ㆍ군의 경우에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의 세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회보장비 비중도 계속

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자치구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수요가 크지 않고, 세입기반이 협소하여 사회보장비의 비

중이 현저하게 높은 양상을 보인다.

세출기능별

(사업예산+경상예산)

2003년 2006년

규모(억원) 비중(%) 규모(억원) 비중

합  계 1,125,798 100.0 1,294,646 100.0

일반행정비  140,032  12.4  177,940  13.7

사  회

개발비

소  계  490,008  44.3  662,442  51.2

교육 및 문화   99,114   8.8   99,506   7.7

보건 생활환경개선  150,218  13.3  194,146  15.0

사회보장  133,444  11.9  208,378  16.1

주택 지역사회개발  116,231  10.3  160,412  12.4

경제개발비  380,737  33.8  339,704  26.2

민방위비   17,477   1.6   21,130   1.6

지원 및 기타경비  88,544   7.9   93,429   7.2

세출기능별

(사업예산)

2003년 2006년

규모(억원) 비중(%) 규모(억원) 비중(%)

합  계 433,005 100.0 971,404 100.0

일반행정비 19,432 4.5 173,088 17.8

사  회

개발비

소  계 237,665 54.9 509,519 52.5

교육 및 문화 19,115 4.4 89,686 9.2

보건 생활환경개선 76,262 17.6 157,285 16.2

사회보장 82,736 19.1 137,884 14.2

주택 지역사회개발 59,552 13.8 124,662 12.8

경제개발비 172,936 39.9 267,890 27.6

민방위비 2,972 0.7 20,909 2.2

    주 : 2004년은 최종예산, 2006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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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총세출 대비 사회개발비 비중

사회개발비의 내역을 기능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000년대 초

기부터 이미 사회보장비의 압박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자치구의 사회보장

비가 사회개발비의 6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시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시와 군의 경우에는 각각 20%대 초반, 20% 후반의 구성비를 보였다. 두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

회보장비의 증가는 주로 교육 및 문화비, 지역사회개발비의 축소를 통하여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방세입의 총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

는 대안은 세출구조의 조정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비사회복지 예산사업의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고육책을 동원하여 복지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개발비 구성 항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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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이후 기능별ㆍ재원별 사회복지비 현황 

2010년 당초예산 순계기준으로 기능별 사회복지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비의 비중이 

3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노인ㆍ청소년 관련 사회복지비가 30.7%이며 보육ㆍ가

족ㆍ여성 관련 사회복지비가 27.4%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 보훈, 주택과 관련한 사회복지비의 위상

은 낮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ㆍ도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58.9%가 기초생활보장비로 배

정되고 있다. 시ㆍ군ㆍ구는 보육ㆍ가족ㆍ여성, 노인ㆍ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시의 경우에는 보육ㆍ가족ㆍ여성의 비중이 40.9%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노인ㆍ청소년의 비

중이 38.9%로 비슷한 수준이다. 군의 경우에는 노인ㆍ청소년의 비중이 51.0%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젊은 층의 인구비중이 높은 시, 자치구 등의 도시지역은 보육ㆍ가족ㆍ여성 부문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밀집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 부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예산규모가 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

인연금 등이 기초생활보장비에 포함되어 있어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ㆍ기능별 사회복지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시도  시  군 자치구(특별시) 자치구(광역시) 

사회복지비 265,342 
(100.0)

68,993 
(100.0)

92,144 
(100.0)

35,950 
(100.0)

25,039 
(100.0)

43,214 
(100.0)

기초생활보장 
85,626 
(39.5)

38,147 
(58.9)

19,721 
(28.7)

8,440 
(29.3)

6,679 
(32.0)

12,627 
(37.6)

취약계층지원 35,119
(16.2)

11,713
(18.1) 

11,292
(16.5) 

4,451
(15.5) 

1,152
(5.5) 

6,509
(19.4) 

보육/가족/여성 59,286
(27.4)

3,833
(5.9) 

28,040
(40.9) 

6,173
(21.4) 

9,092
(43.6) 

12,147
(36.2) 

노인/청소년 
66,494
(30.7)

7,412
(11.4) 

26,675
(38.9) 

14,687
(51.0)

7,009
(33.6) 

10,709
(31.9) 

노동 7,368
(3.4)

1,497
(2.3) 

3,436
(5.0) 

814
(2.8) 

733
(3.5) 

887
(2.6) 

보훈 1,119
(0.5)

167
(0.3) 

549
(0.8) 

326
(1.1) 

45
(0.2) 

31
(0.1) 

주택 
7,125
(3.3)

6,034 
(9.3)

745
(1.1) 

317 
(1.1)

10
(0.0) 

18
(0.1) 

사회복지일반 3,214
(1.5)

187 
(0.3)

1,684
(2.5) 

741
(2.6) 

317
(1.5) 

281
(0.8) 

    주 :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각 연도

2011.4월호.indd   11 2011-05-24   오전 10:17:21



12  www.klfa.or.kr

특 집
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단체계 재구축 방안

재원별로 보면 사회복지비 중에서 국비는 2008년 49.8%에서 2010년 52.5%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시ㆍ도의 부담분은 같은 기간 30.4%에서 27.2%로 줄어들었으나 시ㆍ군ㆍ구 부담분은 

19.7%에서 20.3%로 소폭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ㆍ도의 사회복지비 중에서 국비와 시ㆍ도비의 비율은 2008년 49.3%

대 50.6%에서 53.1%대 46.9%로 조정되었다. 시의 경우에는 시ㆍ도비의 재원분담 비중이 하락함에 따

라 시비의 비중이 33.3%에서 34.2%로 다소 증가하였다. 

군의 경우에도 시ㆍ도비의 하락과 군비의 소폭 증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는 공통

적으로 구비의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시ㆍ도비의 비중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여건의 차이로 보여지는데, 재정여건이 양호한 특별시 자치구는 

시ㆍ도비의 비중이 증가한데 비하여 그렇지 못한 광역시의 자치구는 시ㆍ도비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표 Ⅱ-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ㆍ재원별 사회복지비 현황

                                                                     (단위 : %)

구   분 년  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사회복지비
2008년 49.8 30.4 19.7 0.0 

2010년 52.5 27.2 20.3 0.0 

시 도
2008년 49.3 50.6 0.0 0.1 

2010년 53.1 46.9 0.0 0.0 

시
2008년 49.4 17.3 33.3 0.0 

2010년 50.0 15.8 34.2 0.0 

군
2008년 54.6 16.3 29.1 0.0 

2010년 55.6 15.2 29.2 0.0 

자치구(특별시)
2008년 31.9 31.2 36.9 0.0 

2010년 35.6 32.5 31.9 0.0 

자치구(광역시)
2008년 58.8 29.9 11.2 0.1 

2010년 63.9 27.4 8.7 0.0 

    주 :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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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ㆍ기초간 복지재정 분담 : 전라북도 사례

광역ㆍ기초간 복지재정의 분담구조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전라북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라

북도 본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자체사업, 

기금사업으로 분류된다.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라북도 본청의 사회복지예산은 세출예산 3조 

8,014억원의 35%를 차지하는 1조 3,306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77.8%인 1조 348억원이며 자체사업은 8.1%인 

1,07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2,308억원), 기초생활수

급자 생계급여(2,107억원) 및 주거급여(517억원), 영ㆍ유아 보육료(1,876억원), 자활근로(403억원), 

노인일자리(205억원) 등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반면에 순도비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은 246개 사업으로 건당 예산액이 454백만에 불과한 소액

사업들이다. 방학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비(117억원), 아동급식비지원(104억원), 보육종사자 처우개

선비(100억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도 상당수 편성되어 있다. 또한 

자체사업 중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같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불가피하게 자체예산으로 추진해

야 하는 사업도 있어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Ⅱ-7>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회복지와 관련된 551개 예산사업 중에서 국비 부담은 58.2%, 도비 14.9%, 시군비 25.3%의 구성

을 보이고 있다. 소관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의 42.9%는 도비 부담이며 시군비 부담률이 

22.4%이다. 반면에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은 시군의 부담률이 도 부담률을 상회하

고 있다. 

자료 : 전라북도 예산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정리하였음

합 계 국고보조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순도비 기금

1,330,620
(100.0)

1,034,770
(77.8)

68,437
(5.1)

63,673
(4.8)

107,493
(8.1)

56,274
(4.2)

구   분 사업수  합계  국비1)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551 
1,330,620 

(100.0)
<100.0>

774,220
(58.2) 

<100.0>

198,477 
(14.9)

<100.0>

336,772 
(25.3)

<100.0>

21,151 
(1.6)

<100.0>

 사회복지과 125 
505,458
(100.0) 
<38.0>

344,393
(68.1) 

<44.5>

85,128
(16.8) 

<42.9>

75,597
(15.0) 

<22.4>

340 
(0.1)

<1.6>

여성청소년과 194 
374,708
(100.0)
<28.2> 

166,365
(44.4) 

<21.5>

69,959
(18.7) 

<35.2>

138,384
(36.9) 

<41.1>
   - 

 노인복지과  50 
351,083
(100.0)
<26.4> 

224,588
(64.0) 

<29.0>

29,226
(8.3) 

<14.7>

97,269
(21.7) 

<28.9>
   - 

 보건위생과 182 
99,371
(100.0)
<7.5> 

38,874
(39.1)
<5.0>

14,164
(14.3) 
<7.1>

25,522
(25.7) 
<7.6>

20,811
(20.9)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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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부서별 재원분담 구조

                                                              (단위 : 백만원, %)

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구조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분담률이67.9%, 도 분담률이 10.2%, 

시군 분담률이 19.8%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비 분담률은 56.4%로 국고보조사업

의 국비 분담률 보다 낮으며 그만큼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전가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비 분담률

과 시군 분담률도 국고보조사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방이양사업은 시군의 분담률이 

78.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Ⅱ-9>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구조

                                                                (단위 : 백만원, %)

합 계 국고보조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순도비 기금

1,330,620
(100.0)

1,034,770
(77.8)

68,437
(5.1)

63,673
(4.8)

107,493
(8.1)

56,274
(4.2)

구   분 사업수  합계  국비1)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551 
1,330,620 

(100.0)
<100.0>

774,220
(58.2) 

<100.0>

198,477 
(14.9)

<100.0>

336,772 
(25.3)

<100.0>

21,151 
(1.6)

<100.0>

 사회복지과 125 
505,458
(100.0) 
<38.0>

344,393
(68.1) 

<44.5>

85,128
(16.8) 

<42.9>

75,597
(15.0) 

<22.4>

340 
(0.1)

<1.6>

여성청소년과 194 
374,708
(100.0)
<28.2> 

166,365
(44.4) 

<21.5>

69,959
(18.7) 

<35.2>

138,384
(36.9) 

<41.1>
   - 

 노인복지과  50 
351,083
(100.0)
<26.4> 

224,588
(64.0) 

<29.0>

29,226
(8.3) 

<14.7>

97,269
(21.7) 

<28.9>
   - 

 보건위생과 182 
99,371
(100.0)
<7.5> 

38,874
(39.1)
<5.0>

14,164
(14.3) 
<7.1>

25,522
(25.7) 
<7.6>

20,811
(20.9) 

<98.4>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1,330,620 
(100.0)

774,220 
(58.2)

198,477 
(14.9)

336,772 
(25.3)

21,151 
(1.6)

국고보조 
1,034,770

(100.0) 
703,059

(67.9) 
105,530

(10.2) 
205,370

(19.8) 
20,811 

(2.0)

지방이양 68,437
(100.0) 

1,204
(1.8) 

13,656
(20.0) 

53,552
(78.3) 

25
(0.02) 

분권교부세 63,673
(100.0) 

35,941
(56.4) 

10,180
(16.0) 

17,552
(27.6) 

- 

순도비 
107,493
(100.0) 

1,121
(1.0) 

59,198
(55.1) 

46,884
(43.6) 

290
(0.3) 

기금 56,274
(100.0) 

32,897
(58.5) 

9,963
(17.7) 

13,414
(23.8) - 

주 : 1)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국비지원분                                                           자료 : 전라북도 예산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정리하였음

자료 : 전라북도 예산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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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본 사례 분석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을 대응보조금 방식으로 운용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공적 부조의 사회복지사업으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체계를 운용함에 따라 시ㆍ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시ㆍ도는 재

원부족을 이유로 시ㆍ군ㆍ구에 전가시키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영유아 보육비, 기초노령연금의 시ㆍ군 부담비율이 높다는 것은 복지재정의 책임전가 경

로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Ⅱ-10>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분담 구조 : 전라북도 사례

                                                     (단위 : 백만원)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ㆍ지방의 역할분담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고보조사업

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은 지방재정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상

당부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들 지방이양사업

은 대부분 시ㆍ군ㆍ구가 직접 시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ㆍ도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ㆍ군ㆍ구는 물론이고 시ㆍ도 모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 시 군

생계급여 210,737
168,859
(80%)

21,074
(10%)

21,074
(10%)

주거급여 51,700 41,360
(80%)

5,170
(10%)

5,170
(10%)

자활근로 40,326 32,260
(80%)

4,033
(10%)

4,033
(10%)

장애인연금 28,129
19,690
(70%)

2,813
(10%)

5,626
(20%)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3,129 14,000
(61%)

2,197
(9%)

6,942
(30%)

영유아보육 187,657 53,829
(50%)

20,346
(10.8%)

73,482
(39.2%)

기초노령연금 230,784
184,627
(80%)

9,231
(4%)

36,926
(16%)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 분담율 예산 분담률 예산 분담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254   - 0% 676 30% 1,578 70%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1,329 532 40% 797 60% 0%

장애인복지관 6,897   - 0% 2,069 30% 4,828 7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614   - 0% 92 15% 522 8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419   - 0% 426 30% 993 70%

장애인심부름센터 1,654   - 0% 496 30% 1,158 70%

수화통역센터 760   - 0% 228 30% 532 7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27   - 0% 188 30% 439 70%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 보강 2,846   - 0% 429 15% 2,41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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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장애인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분담 구조 : 전라북도 사례

                                                                  (단위 : 백만원)

Ⅲ.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영향분석

앞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수요의 팽창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재정적 역할분담체계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복지재정의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세입 여건과 기능상의 차이가 있으며 복지재정이 요구하는 부담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라 해도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세출구조가 다르며 세입구조에서도 지방교부세의 

교부를 받는 시, 군과 조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인 자치구의 여건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시ㆍ도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사회보장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분권교부세를 사례로 

시ㆍ도의 조정기능과 관련한 정책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상관성 분석과 시ㆍ도의 정책조정

효과 분석을 토대로 광역ㆍ기초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 시 군

생계급여 210,737
168,859
(80%)

21,074
(10%)

21,074
(10%)

주거급여 51,700 41,360
(80%)

5,170
(10%)

5,170
(10%)

자활근로 40,326 32,260
(80%)

4,033
(10%)

4,033
(10%)

장애인연금 28,129
19,690
(70%)

2,813
(10%)

5,626
(20%)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3,129 14,000
(61%)

2,197
(9%)

6,942
(30%)

영유아보육 187,657 53,829
(50%)

20,346
(10.8%)

73,482
(39.2%)

기초노령연금 230,784
184,627
(80%)

9,231
(4%)

36,926
(16%)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 분담율 예산 분담률 예산 분담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254   - 0% 676 30% 1,578 70%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1,329 532 40% 797 60% 0%

장애인복지관 6,897   - 0% 2,069 30% 4,828 7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614   - 0% 92 15% 522 8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419   - 0% 426 30% 993 70%

장애인심부름센터 1,654   - 0% 496 30% 1,158 70%

수화통역센터 760   - 0% 228 30% 532 7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27   - 0% 188 30% 439 70%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 보강 2,846   - 0% 429 15% 2,41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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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여건과 사회보장비율의 상관관계

세입여건과 사회보장비율의 상관성 분석은 최종예산 순계치를 기준으로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

였다2).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입여건의 대표 변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이용하였으며 사회보장비율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비중이다. 여기서는 세

입여건이 사회보장비 지출에 주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종속변수를 사회보장비율로 하고, 설명변수

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되는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ㆍ도의 사회보장비 지출행태는 세입여건과 통계적 의미

를 갖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 시ㆍ도의 사회보장비율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와 같은 세입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사회보장비에 대한 시ㆍ도의 정책 우선순

위가 낮은데서 기인할 수 있으며 시ㆍ도가 직접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시ㆍ군ㆍ구가 직접 

수행하되, 시ㆍ도가 재원을 분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와 군, 자치구의 행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의 경우

는 2009년에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율의 상관성이 정(+)의 결과를 보였지만 유의수준이 10%이어서 

수용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군과 자치구는 높은 신뢰성을 갖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다만, 영향력의 방향이 다른데, 군은 정(+)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자치구는 음(-)의 상과성을 보이고 

있다. 즉, 군의 경우에는 세입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보장비비율이 높아지는 행태를 보였으

나 자치구는 반대로 세입여건이 열악할 수록 사회보장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시점간 상관성의 크기 변화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군, 자치구 공히 2008년에 비

하여 2009년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과 자치구를 비교할 때 자치구의 상관성이 크며, 

자치구 내에서도 광역시 자치구의 상관성이 크다. 이것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사회보장비에 

대한 세출압박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시 자치구 보다는 광역시 자치구의 세출압박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당초예산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은 최종예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을 비교대상 시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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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세입여건과 사회보장비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다음 그림은 세입여건과 사회복지비율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에서 통계적 신뢰성이 

높은 결과만을 예시하였으며 몇 가지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일수록 사회복지비율도 높아지며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일수록 

사회복지비율도 낮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

적으로 세입여건이 양호하면 사회보장비의 지출 여력이 있지만 세입여건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현안

수요가 해결되지 않은 한 사회보장비의 지출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하게 됨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예산사업은 소득탄력성이 높은‘사치재’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3). 

사회보장사업의 상당수가 지방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

정자립도가 낮은 군은 재량적으로 선택가능한 자체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배정을 축소하는 방식

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축소된 사회보장 예산사업만큼 재정부담의 가중도

는 증가하게 된다.

구   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시 도 -0.054
(-0.95)

-0.03
(-0.46)

-0.028
(-0.65)

-0.019
(-0.34)

시
-0.046
(-0.59)

-0.067
(-0.81)

0.029
(1.08)

0.066
(1.81)*

군 0.159
(2.84)***

0.239
(3.57)***

0.161
(4.95)***

0.235
(5.94)***

자치구(특별시) -0.739
(-8.3)***

-0.744
(-7.0)***

-0.273
(-5.14)***

-0.346
(-6.7)***

자치구(광역시)
-0.854

(-11.8)***
-0.594
(-5.7)***

-0.558
(-5.31)***

-0.776
(-9.6)***

주 : 1) 최종예산 순계기준
       2) *는 10%, **는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3) 조기현(2007)은 사회보장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지방세입의 여건이 호전되면 사회복지비의 예산배정도 늘어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면 비사회복지사업 보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세출삭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
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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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율의 상관관계(군)

둘째, 자치구는 군과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사회보장비율이 높다. 역의 상관성이 갖는 경향

성도 증가하며 특별시 자치구 보다는 광역시 자치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ㆍ군과 달리 자

치구는 행정의 수비범위가 협소하고 세목도 더 적다. 반면에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출의무는 시ㆍ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사회보장비의 압박이 크게 나타난다. 

<표 Ⅱ-2>에서 제시하였듯이 세출대비 사회보장비율이 군은 17.8%이지만 특별시 자치구는 32.7%, 

광역시 자치구는 55%로 높은 배경이 이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성에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보다는 사회보장, 경상적 운용, 인력관리 등의 재정수요가 높은 자

치구의 여건상 재정자립도가 낮게 되면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여력은 잠식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의무적 경비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보장비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면 경상적 경비까지 축소해야 함으

로 자치구에 전가되는 복지재정의 압박은 군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는 본청의 재정난이 조정교부금을 통하여 파급되어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구조

이어서 복지재정의 압박은 그 자체가 재정위기로 다가오게 된다. 

이 경우 광역시 본청과 자치구의 동반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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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율의 상관관계(자치구)

2.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조정기능과 영향력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율의 상관성에서 군과 자치구의 방향이 비록 다르다 해도 세입여건과 행

정의 수비범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갖는 인구사회적 특징의 차이로 볼 때 정책적 함의는 큰 차이

가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과 자치구는 공히 복지재정의 압박이 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겠

다.  따라서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의 인하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 국고보조율

의 조건에서는 시ㆍ도비의 부담비율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 시 재정여건이 불리한 시ㆍ군울 탄력적

으로 배려하는 조정력이 요구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여력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조정기능의 효과

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재정 분담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이 발휘되는 영역은 

    <2008년 : 특별시 자치구>                    <2009년: 특별시 자치구>

    <2008년 : 광역시 자치구>                   <2009년: 광역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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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의 경상적 수요이다. <그림 Ⅲ3>에 도시한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는 측정항목별 재정수요

액으로 산정하는 경상적 수요와 기존의 국고보조금과 같이 특정사업만을 대상으로 지원규모를 결정

하는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된다. 

<그림 Ⅲ-3>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기본체계  

경상적 수요 산정체계는 다음의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를 광역자치단체 항목의 재정수

요액이라고 하면 는 항목의 재정수요액 합계치, 는 항목의 분권교부세 배정액으로 중앙정

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상수가 된다.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항목별 표준수요를 라고 하면 항

목에 대한  광역단체의 교부액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1)

 여기서   = [평균 재정력지수 + (2 -  광역단체 재정력지수)]

                   = 

           ,  는  항목   광역단체의 측정단위

경상적 수요 비경상적 수요

재정수요액, 통계, 재정력 기준 인구, 재정력, 추진상황 반영

○ 회귀방정식 도출(광역단위)
  - 13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산정
  - 광역단체 일괄교부 후 기초단체 산정

  특별 광역시 : 본청 교부
  도 : 본청과 시군별로 교부

               ↓
○ 각 시 도별 재정력차이 반영
  - 재정수요액 : 70%
  - 재정수요액 × 재정력 지수 : 30%

일
반
수
요

○ 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
  -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 적용

특
정
수
요

○ 중앙부처 지원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을 지원
 - 관견 중앙부처 의견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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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OLS로 추정한 표준수요와 를 적산한 값을 이라 하면 로 표기할 수 있

다. 그리고 는 개별적으로 산정한 교부액의 합계치가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배정한 와 일치하

도록 조정하는 조정계수임으로 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경상적 수요의 광역단체별 배정액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2)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수요는 광역자치단체 배정액 범위 내에서 70%는 개별 기초자치단체

의 예산편성액(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과 비중(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0%는 역재정력지수(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을 반영

하는 방식이다4).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배정액의 70%분을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 30%분을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라고 하면 개별 기초자치

단체에 최종적으로 배정되는 분권교부세는 다음으로 표기된다.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여기서,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상기 식에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를 대입하면 

  

α α

   .......................................(3)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정책상수(0.7과 0.3)을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 라고 하면 최종적인 배분식은 

다음이 된다.

    

α α

 ............................................(5)

4) 역재정력지수는 (1-재정력지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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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는 시ㆍ군ㆍ구에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의 경상적 수요분과 관련하여 시ㆍ도는 정책상수 

- 19 -

δ δ

δ δ

δ δ

α α

α α

를 이용하여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본고에서는 

경기도를 사례로 시ㆍ도의 정책조정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2>에 제시하고 있다.

모의실험은 정책상수 비율 배합의 5가지 경우를 상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재정수요액 

보다는 재정력 요소에 정책상수의 값을 더 부여하면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현행처럼 재정수요액 70%, 재정력지수 30%의 배합 비율에서 정반대로 재정수요액 30%, 재정력지

수 70%로 조정하면 Gini계수는 0.276에서 0.273으로 개선되었다. 엔트로피지수나 집중도지수도 동

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것은 시ㆍ도가 자신의 재원분담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정책상수를 이

용하여 재정여건이 불리한 시ㆍ군ㆍ구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2> 정책상수 조정효과 비교

     

Ⅳ. 요약 및 정책함의

오늘날 복지재정의 압박은 국가 전체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논란

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재정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단계에 진입하

였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기본원리는 세입ㆍ세출의 균형이

며 건전재정의 토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재정적 관점에서 복지서비스는 참여정부 시기에 전환점을 이루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지

방에 이양함으로써 분권적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

형평성 지수
정책상수 비율 배합( α  : α )

7:3 6:4 5:5 4:6 3:7

Gini계수 0.276 0.274 0.273 0.272 0.273 

엔트로피지수 3.314 3.316 3.316 3.317 3.316 

집중도지수 0.286 0.283 0.282 0.281 0.282 

주 : 1) Gini계수와 집중도지수는 작을수록, 엔트로피지수는 클수록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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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분담이 혼란스런 상태에서 조급하게 이양하였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중

앙정부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켰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전가된 재정부

담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넘기는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배경에는 지방이양이 부적절한 사회복지사업을 이양하였다는 점과 적정 규

모의 재원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세출ㆍ세출의 균형된 분권화가 미진

하였으며 이양된 세출기능 조차도 시기적으로 조급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광역ㆍ기초간 복지

재정의 역할분담 역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정부간 관계에서 사회복지서비

스의 직접적인 수행자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전달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자

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무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이 불일치한 모순된 현실에 처하게 된다. 사업의 직

접 수행자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소요재원을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였다면 광역ㆍ기

초간 재원분담의 혼란은 원천적으로 예방될 것이다. 따라서, 광역ㆍ기초간 복지재정의 역할분담은 중

앙ㆍ지방간 수직적인 재정관계에서 재원보장기능을 충분히 제공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조정기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분권교부세의 경상적 경비에서 정

책상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듯이 복지재정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조정기능이 합리적으로 발휘

된다면 미흡하나마 광역ㆍ기초간 분담체계의 합리성도 제고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

단체에 예산배정이 더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광역ㆍ기초간 역할분담의 구도는 개

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조정기능은 비단 분권교부세에 그치지 않으며 여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도 세입여건을 감안한 예산배정이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무의 정부간 배분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회복

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광역적 혹은 기초적 사회복지사무는 지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재정이란 행정의 베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무배분의 합리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부적절한 지방이양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이라 해도 국가적 사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광역ㆍ기초간 재원분담체계도 합리적으

로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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